
교환학생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에 관한 컴퓨터공학부 내부 규정

- 2017.06.30. -

가. 학점인정 기준 : 학과과정 파견 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대 18학점까지 인정한다.

1. 전공학점인정의 경우 교류대학의 해당 학과(부)의 개설 교과목을 선택하여 ‘과목이수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본교에서 기취득한 교과목과 상대교에서 취득하려는 교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

우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수강하여 전공이 아닌 일반교양으로 인정되거나 학점이 인정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2. 사전승인절차는 학생이 현지에서 과목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와 

함께 본교 소속 학과(부)(트랙)의 지도교수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고, 학부 회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후 학생에게 통보한다.

3. 단, 교류대학과의 협약에 의거 사전 지정된 전공이수 교과목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

점으로 인정한다.

4. 일반교양학점인정의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수강할 수 있다.

나. 성적 처리

1.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외국대학으로 파견되었던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수강한 과

목을 전공과목으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 학기에 최대 15학점까지만 인정

하며 나머지 학점은 일반 교양과목으로 인정한다.

①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점수로 표시된 경우에는 환산(100점 만점)하여 해당 점

수를 본교의 성적등급 분류기준에 적용

②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본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이한 경우

에는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부/트랙의 결정에 따른다.

2. 처리과정

① 외국대학 수강과목의 강의계획서, 성적표 제출 (학부사무실)

② 인정기준에 의거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의 성적등급 분류기준 환산 작성

- 성적기준이 동일할 경우 외국대학 취득성적을 그대로 인정

- 성적기준이 상이할 경우 평가 및 취득여건 고려 환산기준 수립 인정

A+ 3~5 A 2 B+/B 1 P/Pass P/Pass

※ 프로그램 후속 처리(성과보고회, 결과보고서) 참여도 반영

③ 교환학생 취득학점 성적인정

3. 본 규정은 2017년  6 월  30 일부터 적용한다.


